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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모 , 방문 매 업 지속 가능
화장품기업, 공정거래 원회에 승소 … 방 비  50-30% 달해

아모 퍼시픽 등 화장품 5사가 공정거래 원회에 승소해 방문 매 업을 계속할 수 있게 다.

아모 퍼시픽은 화장품 방문 매를 불법 다단계 매로 규정하고 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공정거래 원회

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월3일 발표했다.

행정소송에는 아모 퍼시픽 외에 코리아나화장품, 한국화장품, 한불화장품 등 화장품기업 4곳과 교가 원고

로 참여했다.

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지 까지 해오던 방식 로 방문 매 업을 계속할 수 있게 다.

공정 는 2007년 8월 화장품기업이 방문 매업으로 신고해놓고도 실제로는 다단계 매 업을 하고 있다며 

과태료를 부과하고 업 행태를 바꾸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모 퍼시픽 등 5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

을 제기했다.

공정 는 매조직이 3단계 이상이며 하 직 의 매실 에 따라 육성장려 , 교육장려  등이 지 기 

때문에 다단계에 해당한다며 다단계 매 방식을 방문 매업에 맞게 시정하거나 정식으로 다단계 업자 등록을 

하도록 지시했다.

그러나 아모 퍼시픽 등은 자신들의 매조직이 2단계이며 하 직 의 매 액이 상 직 으로 순차 으로 

달되는 다단계 매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.

업계로서는 방문 매를 환하자니 업에 타격이 상되고, 다단계 업자로 환하면 이미지 손상이 우려

돼 어느쪽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화장품업계의 반응이었다.

아모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 가운데 방문 매가 차지하는 비 은 각각 50%와 30-40%에 달

한다.

업계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 방문 매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 기이

다.

하지만, 공정 가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무늬만 방  다단계 업 논란이 완 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

소요될 망이다.

한편, LG생활건강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한 결도 다음 주  있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. < 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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